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6. 22.(월) 배포 즉시

사업장변경 제도의 구체적인 
개선방안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.

1. 관련 기사
□ 6. 22.(월) 조선일보, “1년 만에 이직?…외국인 의무근무 단축 앞둔 中企 ‘비상’”
ㅇ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이달 말 비전문 외국인력(E-9)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안을 

내놓을 예정이다. 외국인 근로자의 최초 사업장 의무 근무 기간을 3년에서 
1~2년으로 줄이고, 이 기간만 채우면 비수도권 안에서는 자유롭게 옮길 수 
있도록 하는 내용이다. ‘1년 안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. (중략) 

2. 설명 내용
□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·사, 이주노동자 

지원 활동가, 전문가, 관련부처 등과 함께 ’25.12.~’26.2.까지 ｢외국인력 
통합지원 TF｣를 운영하였으며,

 ㅇ TF 내에서 사업장변경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음
□ 다만, 의무 근무기간, 이동 가능한 권역, 장기근속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

개선방안은 정해진 바 없으며,
 ㅇ 이주노동자 인권, 국내 기업의 인력난, 취약계층 노동자 일자리 보호 

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
    ※ 사업장변경 관련 현재도 의무 근무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며, 최초 3년간의 취업

활동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등의 경우 3회, 휴업·폐업, 인권침해 등의 경우 횟수 
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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